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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주요 내용 ●●●

▶ [추진 목적] 2015년 5월 EU가 발표한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은 

EU 차원에서 디지털 관련규범의 조화와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역내 디지털 경제활동

의 제약요인을 제거,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자 함. 

-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은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디지털화가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

는 한편,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기함에 따라 EU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됨.

- 특히 EU는 디지털 단일시장의 핵심요소로 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함.

◦ EU 역내시장의 분절과 국가간 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온라인서비스 시장의 54%를 미국기업이 점유하고 있

으며, EU 회원국 상호간의 서비스 공급은 4%에 불과

▶ [주요 내용]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은 3대 중점전략(pillar)과 세부과제로 구성됨.

- 회원국간 온라인 시장접근 개선: 국경간 온라인 장벽을 제거하여 오프라인과 동일한 개방수준 형성

-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기반 창출: 혁신과 투자 활성화,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인프라와 콘텐츠 서비스의 속

도 ‧ 안전성 ‧ 제고 

- 디지털 경제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ICT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경

쟁력 제고, 공공서비스 및 인력기반 강화 

▶ [평가와 시사점]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은 전자상거래 등의 국가간 장벽을 완화하고 제도적인 조화를 도

모함으로써 EU 차원의 거대시장을 창출하려는 사례로서 큰 의미를 지님. 

-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쟁점이 포함되어 있는바, 향후 WTO, 

FTA 등 협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개인정보 보호, 과세, 기업규율 등 쟁점사안에 대해 EU와 미국 간의 입장 차이가 현저한바, 글로벌 시장질서와 

제도 형성 측면에서 향후 양대 경제권의 입장변화와 논의 전개를 주시할 필요

- 아태지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인접국의 제도와 전략을 주시하면서 국

제협력 및 중장기적 시장통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 소비자보호 및 분쟁해결제도와 절차의 조화, 통관 ‧ 물류 협력 강화, 데이터 이동 자유화, 기술 호환성 및 표준화,

부가가치세제 개편 등에서 국제협력 및 국내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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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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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과 목적

■ 2015년 5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0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함. 

- 디지털 단일시장의 개념은 ‘상품,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며, 개인과 기업이 국적과 거주

지에 관계없이 공정한 경쟁과 높은 수준의 소비자 및 개인정보 보호의 조건하에서 막힘없이 온라인 활동에 

접근하고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정의함(European Commission 2015a, p. 3).

-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목적은 EU 차원의 통일된 디지털 규범과 발전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역내 디지털 

경제활동의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임.

◦ 디지털 단일시장이 완전히 작동할 경우 EU GDP 증가에 대한 기여분은 4,150억 유로(EU GDP의 약 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European Parliament Research Services 2015, 재인용: European Commission 2015a, p. 3). 

■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디지털화와 더불어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는 한편,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기함에 따라 EU 차원의 공동 대응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됨(European 

Commission 2015a, p. 3).

-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화가 인간의 삶과 경제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인식하에, EU는 관련 법제도 

개선, ICT인프라 조성, R&D 투자 확대, 혁신 중소(창업)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춤.

- 더욱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천명하였다는 측면임.

◦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규모’의 활용을 위해서는 시장의 확장과 이에 기초한 연관 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가간 제도의 조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추진 배경으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견제의도 또한 

지적됨. 

- EU 디지털 온라인서비스의 54%는 미국기업이, 42%는 EU 28개 회원국의 국내기업이 자국에 공급하는 반면,

회원국 상호간 공급은 4%에 불과한데(European Commission 2015c, p. 1), EU 역내시장 분절과 국가간 장벽

이 그 주요한 요인으로 제기됨.

- 특히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Oxford Analytica, May 11 2015; Wall Street Journal, 22 April 2015).

   
■ 한편 EU는 디지털 단일시장의 핵심요소로서 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함. 

- EU 역내 유형재화의 전자상거래는 매년 평균 22%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2,000억 유로를 넘

어서 전체 소매시장의 7%를 차지함(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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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주요 내용 

3대 중점전략
(pillars)

세부과제
추진 내용

2015 2016

회원국간 

온라인 

시장접근 

개선

- 신뢰성 있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율 마련  
  ∙ 전자상거래 역내 법규 조화 

- 국경간 소비자 ‧ 기업
간 계약법안 제시

- 전자상거래에 대한
  경쟁법 측면의 검토

- 소비자 보호 협력법 
검토

- 국경간 배송 품질 개선 
  ∙ 배송비용 및 소요시간 절감을 위한 조치 도입

- 택배 관련 개선조치 
도입 

-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거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바, 관광산업의 경우 온라인 거래가 매출의 40%를 차지

하고, 그 규모는 2013년 700억 유로에 달함(그림 2).

- 그러나 온라인 거래를 활용하는 기업이 전체의 15%정도로 비중이 낮고, 온라인 거래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25%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2/3에 달함(2014년 기준. Duch-Brown and Martens 2014, 재인용:

European Commission 2015b, p. 8).

   
그림 1. EU 역내 온라인 소매(상품) 거래 추이 그림 2. EU 역내 관광산업 온라인 거래 추이

                                        (단위: 10억 유로)                                       (단위: 10억 유로)

 자료: Duch-Brown and Martens(2014), 재인용: European Commission(2015b), 7(좌), 8(우). 

2. 주요 내용 

■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은 다음과 같은 3대 중점전략(pillars)과 세부과제(표 1)로 구성됨. 

- 회원국간 온라인 시장접근 개선: 국경간 온라인 장벽을 제거하여 오프라인과 동일한 개방수준 형성

-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기반 창출: 혁신과 투자 활성화,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인프라와 콘텐츠 서비스의 속

도 ‧ 안전성 ‧ 신뢰성을 제고 

- 디지털 경제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ICT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 공공서비스 및 인력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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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3대 중점전략
(pillars)

세부과제
추진내용

2015 2016

- 불합리한 지역차단(geo-blocking) 해소
  ∙ 가격차별 등 국경간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 제거

- 지역차단 해소 법안 
준비

-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개선: 저작권 개선 
  ∙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 현대화 

- 저작권법 개선

- Satellite and Cable Directive 검토
(~2016)

- 부가가치세 관련 부담과 국가간 거래장벽 완화  
  ∙ 국가별로 상이한 부가가치세 체제 운영에 따른 기업

의 비용부담 완화 

- 상이한 VAT 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행
정부담 완화를 위
한 법안 마련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기반 

창출

- 통신법 개선 
  ∙ 주파수 정책 조화, 효율적인 네트워크 사업자 규율, 

공정한 경쟁 유도 등  
- 통신법 개선안

- 미디어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개선
  ∙ 시장변화에 따른 미디어 관련 법규 개선

-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검토 

- 온라인 플랫폼과 중계서비스의 법적 여건 개선 
  ∙ 플랫폼 사업자와 인터넷 중계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율 도입

- 플랫폼의 역할에 대
한 종합적인 검토

- 디지털서비스의 안전성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법규 개선 

- e-Privacy
  Directive 검토
- 사이버보안 계약에
  대한 관민 파트너십  

디지털 

경제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 데이터 경제 구축 
  ∙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 마련 

- 데이터 소유권, 데
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유럽 클라우
드( E u r o p e a n 
Cloud) 이니셔티브 

- 호환성 및 표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디바이스 ‧ 네트워크 ‧ 서비스 간의 소통 효율화: 가치

사슬 구성원, 산업, 서비스 간의 연결성 향상 

 

- 우선적인 ICT 표준
계획 채택, 공공서
비스에 대한 유럽 
호환성 프레임워크
( E u r o p e a n 
Interoperability 
Framework) 확대

- 포용적인 e-society 형성
  ∙ 디지털 기술 및 전문가 육성
  ∙ 전자 정부(e-government) 활성화

- 새로운 전자정부 액
션플랜 제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a)을 토대로 저자 작성.

가. 회원국간 온라인 시장접근 개선 

1)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규율 마련 

■ 회원국별로 상이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는 EU 역내 회원국간 전자상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평가됨

(European Commission 2015a,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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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소비자 불만과 분쟁 해결비용 및 보증 ‧ 반송 비용은 회원국간 전자상거래를 제약하는 주요인으로(그림 

3), 관련 법제도 조화를 통해 역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EU 소비자는 연간 약 117억 유로의 비용을 절감

할 것으로 추정됨.

  
■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및 계약관련 법령을 조화시키고 해당법령의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2016년에는 역내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임(European Commission 2015a, p. 4).  

- 유형재화의 경우 현재 소비자 불만 해결절차가 국별로 상이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는 분쟁 해결장치 자체

가 미비한 상황임.

그림 3. EU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장애요인(기업 설문조사)
(단위: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d).

2) 배송 품질 개선 

■ EU는 회원국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배송비용 절감을 비롯한 배송품질 개선을 추진함(European 

Commission 2015a, pp. 5~6). 

- 소규모 물품 거래가 많은 전자상거래의 경우 배송비용은 해외 판매의 중요한 제약요인으로서,1) EU 기업들은 

역내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배송비용을 지적함(그림 3).

◦ EU 소비자 역시 온라인 해외 구입의 제약요인으로 27%가 배송비용을 지적하였으며, 24%가 반송비용, 23%가 

배송시간, 그리고 15%가 배송실패를 꼽음(European Commission 2015b, p. 18).   

- 또한 국경간 거래에는 다양한 오퍼레이터(국가 우편사업자, 택배 사업자, DHL과 같은 글로벌 사업자, 물류센

터 등)가 개입하는데, 이들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배송비용과 시간 등 배송품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평가됨. 

◦ 국가 우편사업자의 경우 전통적으로 우편물 배송에 특화되어 있어 소포 배송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지적됨(Ibid., p. 18). 

1) 국제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인 무역에 비해 지리적 거리, 법제도적 유사성 등 무역비용의 영향을 덜 받지만, 운송비용과 언어장벽에는 

더 큰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음(ebay in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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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업계 주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으며(2015년 6월 종료), 여기에는 

우편사업자의 배송서비스 개선, 배송 추적시스템 및 사업자간의 연계성 강화 등이 포함됨.

        
3) 불합리한 지역차단(geo-blocking) 해소 

■ 소비국(소비자가 위치한 국가)에 따라 일부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이 차단되거나,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가 

국가별로 상이한 조건으로 판매되는 ‘지역차단’ 문제가 제기됨(European Commission 2015b, p. 21).  

- 지역차단의 주요 사례로는 특정국가로의 제품배송 거부, 동일제품에 대한 소비국별 가격차별, 특정국가에서 발

행된 결제수단 거부 등이 있음.

◦ 온라인을 통해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구매경험이 있는 EU 소비자 가운데 10%가 제품 배송을 거절당한 경험

이 있고, 8%는 원래 웹사이트와 다른 가격이 매겨진 웹사이트로 자동 접속된 경험이 있으며, 5%는 자국 결제

수단을 거부당한 적이 있음(European Commission 2014, 재인용: European Commission 2015b, p. 22). 

◦ 기업들은 국별 규제 준수, 추가비용 절감2) 등을 이유로 지역차단을 정당화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EU는 2016년 상반기 중 불합리한 지역차단 해소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에 대한 경쟁법 차원의 규율에 대한 연구3)를 진행할 계획임(European Commission 2015a, p. 6). 

-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가격 투명성이 높아지고 역내 경쟁이 활성화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

대될 것으로 기대됨(European Commission 2015b, p. 24).

4)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제고

■ EU는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성장 잠재력4)에 주목하고 있는데, 국별로 상이한 저작권 법규로 인해 온라인 

콘텐츠의 역내 소비가 제한되고 있다고 평가함(European Commission 2015b, pp. 25-31). 

- 유럽인 3명 중 1명은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자국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소비하기 원하며, 5명 중 1명은 다른 회

원국의 콘텐츠를 자국에서도 자유롭게 소비하기를 원하나, 저작권의 국가 단위 제한, 그리고 유통상의 이해관

계로 인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한된다고 지적(European Commission 2015c, p. 2)

◦ EU 역내 저작권법은 회원국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콘텐츠 공급자는 회원국별로 저작권을 획득해야 하며, 콘

텐츠산업은 유통업자의 독점성이 강하여 국경간 콘텐츠 사용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음. 

2) 기업은 추가적인 비용 발생의 원인으로 회원국간 분절된 계약·소비자 관련 법제도, 기타 규제 ‧ 장벽, 간헐적 국외거래로 인한 

배송 ‧ 오버헤드 비용 부담 등을 지목함.
3)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FEU) 101조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의를 금지하는바, 이를 근거로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저해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4) EU는 이미지, 영화, 음악, 게임 등 디지털 기반으로 소비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향후 5년간 약 12%의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으로 평가하고 있음(European Commission 2015b,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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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저작권의 효력 범위 확대와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EU 차원의 새로운 저작권법 

추진계획을 발표함(European Commission 2015a, p. 8).

- EU 공동의 저작권법이 도입될 경우 무분별한 예외조항 인정에 따른 저작권 약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

이나, 지식 ‧ 연구 ‧ 문화유산 보호 등에 대해 국가별로 민감한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어 회원국간 의견 조율

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EU는 디지털 콘텐츠 유통시장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시장개입보다는 새로운 저작권법 도입 등을 통해 간접적

으로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한편, 저작권의 실효성과 창작의 동기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상

에서 콘텐츠가 소비되는 동시에 저작권료가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생산자에 대한 인센티브

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5) 국경간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제 개편

■ EU는 국별로 상이한 조세 시스템이 국가간 전자상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평가(European Commission 

2015a, p. 8).

- EU는 1997년 ‘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제

시한 이후 여러 차례 부가가치세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2015년 1월부터 통신, 방송, 전자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소비지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방식으로 일괄 변경함.

◦ 이와 더불어 EU 역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VAT mini ‘One Stop Shop’5) 제도를 도입함. 

- 그러나 여전히 회원국별로 다른 조세(부가세) 시스템은 역내 온 ‧ 오프라인 거래를 제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6) 또한 역외 공급자가 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규모 배송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EU 역내 공

급자에 대한 차별 요인으로 지적됨.

       
■ 이에 따라 EU는 ① 단일 전자등록 및 납부시스템 적용범위를 EU 역내 및 역외국에 대한 온라인 판매로 확

대 ② 소규모 전자상거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내 부가가치세 단일화 조치 도입 ③ 국제거래에 대한 부

가세 업무의 자국 통합관리 허용 ④ 역외국으로부터의 소액물품 수입에 대한 부가세 면제제도 폐지의 4가지  

부가세 개혁방안을 제시함(European Commission 2015a, p. 9).

- 직접세(법인세)의 경우 가치가 창출된 곳에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선언적 원칙이 제시됨.

  

5) VAT mini ‘One Stop Shop’ 제도는 사업자가 거래하는 고객이 위치한 모든 회원국에 등록 ‧ 신고 ‧ 납부할 필요 없이, 회원국 

중 한 곳에만 등록 ‧ 신고 ‧ 납부하면 EU의 부가가치 납세의무가 충족되는 시스템임. 
6) European Commission(2015a)에 따르면 EU 지역 내에서 국경간 판매 시 상대국 부가세 기준을 준수하는 데 평균적으로 최소 

연간 5,000 유로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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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기반 창출 

1) 통신법 개선 

■ EU는 회원국별 통신법의 차이로 인해 역내 ICT 네트워크 구축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입장임(European 

Commission 2015a, pp. 9-10). 

- 특히 회원국별로 주파수 사용권의 할당 및 관련 법규가 운영되어 역내 브로드밴드의 확산 및 투자가 활성화되

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ICT 인프라의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됨. 

      
■ EU는 다음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통신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역내 인프라 

투자 확대를 기대함. 

- 망중립성(net neutrality) 확보를 위한 회원국간 제도 조화

- 국가별 주파수 사용권의 할당이 EU 차원의 목표와 원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 국별로 상이한 주파수 사용

권 지속기간과 내용의 통일성을 기함.

◦ EU 집행위원회는 EU 전역에 걸쳐 700MHz 주파수의 배포를 제안하는 한편, 기사용 중인 800MHz 주파수의 

배포를 완성하여 4G 모바일 네트워크를 역내에 확산시킬 계획 

- 통신 인프라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사업자간의 형평성 있는 규율 마련

         

2) 미디어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개선 

■ 전통적인 방송서비스와 인터넷이 결합되면서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양화되고, 휴대용 기기를 

사용한 주문형 방식의 시청각 매체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규율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European 

Commission 2015a, pp. 10-11). 

- EU의 경우 서로 연결된 디바이스의 숫자가 2011년 5억 9,000만 개에서 2014년에는 9억 3,500만 개, 그리고 

2018년에는 13억 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European Commission 2015b, p. 42).

◦ 시청각 콘텐츠는 데이터 이동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 세계 모바일데이터 트래

픽의 3/4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Cisco 2015)

  
■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간 TV 방송 및 주문형 서비스 공급문제, EU법상의 시청각 서비스 범위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EU 회원국은 전통적인 TV 방송서비스는 엄격하게 규율하는 반면, 인터넷 기반의 주문형 시청각서비스에는 

느슨한 법규를 적용하는 등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상이한 규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또한 매체간 융합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현행 시청각 서비스의 범위를 재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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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플랫폼 

■ EU의 온라인 플랫폼 논의는 주로 시장경쟁 활성화와 공정경쟁에 초점을 맞춤(European Commission 

2015b, pp. 52-57). 

- EU는 해외 플랫폼 업체들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시장 왜곡을 우려하고 있는바,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미국, 중국 등의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과점 형태를 보임(그림 4 및 표 2).

- 단 온라인 플랫폼 산업 고유의 특성(아래 참고)으로 인해, 독과점에 대한 평가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그림 4. 세계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 표 2. 주요 플랫폼 시장의 시장집중도(HHI지수)7)

시장
경쟁 현황

HHI지수 평가

검색엔진(PC) 4,983 집중

검색엔진(모바일) 8,623 집중

운영체제(PC) 8,351 집중

운영체제(모바일) 4,174 집중

인터넷 브라우저(PC) 3,904 집중

인터넷 브라우저(모바일) 2,835 집중

자료: NETMARKETSHARE(2015),
      https://www.netmarketshare.com/search-engine-market-
      share.aspx?qprid=5&qpcustomb=0(검색일: 2015. 6. 1).

 주: 평가는 미 국무부 기준으로 1800 이상이면 집중, 1,000~1,800이
면 다소 집중, 1,000 미만이면 경쟁으로 평가.

 자료: NETMARKETSHARE(2015)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 EU 집행위원회는 가격정책을 통한 불공정 및 정보독점 행위는 물론, 수직계열화를 통한 유통시장 잠식 

등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규제 도입을 시사함(European Commission 

2015b, pp. 53-57). 

-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차별은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나, 플랫폼 산업의 내재

적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시각도 있어 논란을 촉발함.

◦ 온라인 플랫폼산업의 독과점 현상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양면시장으로서의 특징8)과 네트워크 효과9) 등을 거론

- 정보독점 문제는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독점적 사용에 관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사용의 투명

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됨(European Commission 2015b, p. 55).

7) HHI지수는 시장집중도 통계 지수로서 관련시장에서 모든 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의 합을 의미(미연방 법무부, 
http://www.justice.gov/atr/public/guidelines/hhi.html, 검색일: 2015. 5. 28).

8) 인터넷 포털시장과 같은 일반적인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광고구매자의 수요가 사용자의 수에 의존하는 외부성이 있으므로 

플랫폼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극단적으로 낮은 가격(보통 무료)을 제시하려는 유인을 갖게 됨. 그러나 이러한 가격정책은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약탈적 가격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9) 일종의 외부성의 하나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사용자 수에 의존하는 효과를 가리키며,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때 시장은 특정 기업에 의해 독점화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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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시장에서 독점적 플랫폼을 구축한 기업은 소비자들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여 소비자의 기호나 지불능력 

등 개인화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10)하려는 유인을 갖게 됨. 

◦ 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그 자체로 유통업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와 업체의 거래정보와 패턴을 분석하고 차별화하여 스스로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자가 된다면,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기존 공급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불공정 경쟁행위 문제11)가 제기될 수 있음. 

- 플랫폼 산업은 EU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에 비해 경쟁열위에 있는 분야로, EU는 현재의 시장질서를 재편한다

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4) 디지털 서비스의 안전성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온라인 정보보호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EU에서는 기존 제도를 개선  ‧  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 EU는 2013년 미국정부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한 스노든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정보보호, 특히 개

인정보의 국경간 이동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Guardian 2015). 

◦ EU 온라인 사용자의 22%만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검색엔진, SNS, 이메일 서비스 등)의 보안수준을 신뢰

(European Commission 2011, p. 2)

- 회원국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규정의 해석 ‧ 적용 ‧ 실행 수준에 차이가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과 행

정비용 부담이 발생함.

- 또한 역외에서 EU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함.

        

■ 이에 EU는 관련 지침을 수정 ‧ 보완하고, 사이버보안 국제협력과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임(European 

Commission 2015a, p. 13).

- EU는 Data Protection Directive를 개정한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Regulation’)을 제정

하여 역내 개인정보 관련규정을 간소화 ‧ 일원화하고자 함.12) 

◦ ‘Regulation’은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사용 최소화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 오용을 방지하고자 함.

◦ 기업이 역내 다수의 국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각국별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아닌 기업의 주요 사업장

이 있는 한 국가의 기구가 통제 ‧ 감시하도록 하여 기업의 행정비용을 줄이는 One Stop Shop 방식이 제안됨.

◦ 국가간 개인정보의 이동에 대한 일원화된 규범도 구축될 예정임.13)

- e-Privacy Directive는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

10)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의 기호와 구매력, 개인정보 등을 특정업체에 재판매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
11) 인터넷 경매사이트 운영사가 자회사를 두고 자사 플랫폼 경매에 참여하여 기존 플랫폼 거래업체들과 경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됨.
12) EU는 이를 통해 관련업계에 연간 23억 유로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13) EU 역내에서 활동하거나 역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EU 역외에서 처리할 

때 반드시 EU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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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임.14)

- 그 밖에 사이버보안 대응수준을 높이고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Directive on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제정, 온라인 결제 시 보안조건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Payment Services Directive 개

정, 사이버보안의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이 진행됨.

  

다. 디지털 경제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1) 데이터 경제 구축 

■ EU 역내 시장의 분절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EU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됨(European Commission 2015a, p. 14). 

- EU디지털 시장의 통합은 시장의 규모를 키움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전 세계 빅데이터 분야는 매년 40%씩 고성장세를 기록(IT 시장보다 일곱 배 빠른 성장세)

- 회원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데이터 또는 데이터센터의 자국화(localization) 조치,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 

제약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됨.

◦ 그리스와 같은 일부 회원국은 데이터센터를 자국 내에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국 콘텐츠 사용 의무화를 

규정하는 국가도 있음(USITC 2013, pp. 5-3).  

    
■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유럽 클라우드 

이니셔티브(European Cloud Initiative)를 추진할 계획임. 

- 개인정보 처리 규범 단일화, 역내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이동 자유화, 데이터 위치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조치 

제거 등이 핵심 내용임.

       
2) 호환성과 표준화

■ EU는 ICT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 차원의 표준화 프레임워크를 산업별로 구체화하고, 이를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함(European Commission 2015b, pp. 64-69). 

-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2010년 채택된 유럽 호환성 프레임워크와 2013년에 재구상된 EU 표준화 프레임워크 

14) EU의 e-Privacy Directive는 ‘쿠키(cookie)법’으로도 불리는데, 통신사업자는 웹 브라우저 사용자에게 정보저장 목적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시에만 쿠키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함. Guardian(2015)에 따르면 최근 

EU는 이를 근거로 페이스북(facebook)이 이러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저장·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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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산업별로 구분된 표준화 노력을 통합 ‧ 구체화함.

◦ EU 차원의 ICT 표준화 프레임워크는 역내 국가간 ‧ 디바이스간 호환성 확보에 필수적이며,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했을 때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 제기 

◦ 스마트 제조업, 5세대 이동통신,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신규영역의 표준화 속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예정

     
3) 포용적인 e-society 구축

■ EU는 역내 디지털 전문인력 수요의 급속한 확대(그림 5)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 훈련 ‧ 고용 관련 추진계획을 

제시함(European Commission 2015b, pp. 76-78). 

- 학교 인터넷 인프라 지원, 디지털 기술 ‧ 훈련 지원 확대(교육기관에 디바이스 제공, 교사 대상의 디지털 기술

교육, 일반 대중 ‧ 취업준비생 기술 교육 등) 등이 추진됨.

- ‘Opening up Education,’15) ‘eSkills Campaign’, ‘European e-competence Framework’ 등 기존 지원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ICT기업, 직업교육 ‧ 훈련기관, 사회적 기업 등으로 확대함.

- ‘디지털 인력을 위한 대연합(Grand Coalition for Digital Jobs),’16) ‘견습 프로그램에 대한 유럽 동맹(European

Alliance for Apprenticeships),17) 등 기존의 역내 기술연합을 보다 강화하고, 여타 분야로 기술연합을 확장함.

- 각 분야별 기술 동맹(Skills Alliances)에서도 해당 분야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설계함.

그림 5. EU의 ICT 전문가 및 총 고용 증가율(2005~12년)

(단위: %)

자료: EU LFS(Labor Force Survey) Stat DB, 재인용: EU(2014), p. 33.

15) 학교 및 대학이 ICT를 활용한 높은 수준의 교육과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0년까지 필요한 ICT 관련 

전문인력의 90%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
16)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내에서의 디지털 일자리 수급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 출범시킨 대연합으로, 주요 정책과제로는 

① 디지털 일자리 연수 및 매칭 ② 해외인력 유치 ③ 인증 ④ IT분야 일자리 매력 제고 ⑤ 혁신적 스마트러닝 환경 등이 

포함(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17) 유럽 지역 내에서의 견습(apprenticeships)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대로, 공공단체, 업계, 사회단체, 교육훈련 제공업체(자), 청년대표, 

기타 관련 기관 등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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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EU 차원의 공공서비스 체계를 개선함(European Commission 2015a, 

pp. 16-17). 

- EU 집행위원회는 ‘전자정부 액션플랜 2016-2020(e-Government Action Plan 2016-2020)’을 발표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Once Only” 원칙을 적용한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회원국간 사업자 등록 연계, EU 차원의 전자

조달체계 구축 등임.

◦ “Once Only” 원칙은 개인과 기업 정보가 한 번 제출되면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으로, EU의 경우 정

부에 제공된 개인 및 기업 정보 가운데 48%만 재사용된다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 또한 회원국간 사업자 등록정보를 연계하여 국가별로 사업자를 중복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

◦ EU 전자조달체계 구축을 통해 매년 500억 유로의 비용절감이 예상되며, 2018년 10월 완성을 목표로 함. 

3. 평가와 시사점

■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은 EU 차원의 거대 디지털 시장을 창출하려는 시도로,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European Commission 2015b, pp. 5~10).

- 시장 확대 및 각종 장벽 완화를 통해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용이하게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

(각종 무역비용 절감, 경영효율성 개선, 중소기업의 수출기회 확대 등), B2B 거래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중간

재 조달원 다변화 등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 단일시장 형성을 통한 기업의 비용절감 규모는 EU GDP의 약 0.27%로 추산됨(Francois et al. 2014). 

- 또한 유형재화의 역내 B2C 거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는 2,000억 유로에 달하고, 이 중 2/3은 선택 

폭의 확대, 1/3은 제품가격의 하락에 기인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EU 차원의 인터넷 인프라 강화는 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새로운 기술(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

석, 클라우드 컴퓨팅 등) 도입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동 전략이 EU 차원에서 법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완성 형태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 조화, 지역차단 해소, 통신법 개정, 조세시스템 통일, 그리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경쟁

법적 규율 등 역내외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제도 차원에서 구체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쟁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향후 

WTO, FTA 등 통상협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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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전략은 데이터 서버 자국화 조치,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제도, 지재권, 새로운 형태의 시청각서비스 규율 

문제 등 새로운 쟁점을 반영함.

◦ EU는 다른 국가에 비해 목표 개방수준과 효과적인 지재권 집행을 다른 국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European Commission 2015a, p. 18), 디지털무역 어젠다를 포함한 새로운 무역투자 전략을 2015년 가을에 

발표할 예정인바, 이는 향후 EU 통상협상의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러한 이슈와 관련하여 EU와 미국의 TTIP 협상에 주목하는 한편, TPP, 한 ‧ 중 ‧ 일 FTA 등 통상협

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TTIP와 TPP는 기존의 FTA를 능가하는 높은 수준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규범을 도입할 것으로 보임. 

◦ 한 ‧ 중 ‧ 일 FTA 협상에서는 이미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는바, 로컬서버 위치요건 금지, 소프트웨어 판매 

시 소스코드 요구 금지 등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일부 쟁점에 대해 EU와 미국 간의 입장 차이가 현저한데, 글로벌 시장질서와 제도 형성 측면에서 

양대 경제권의 향후 입장변화 및 논의전개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EU는 모든 산업분야를 아우르는 일괄법(omnibus law) 차원으로 개인정보를 규제하는 

반면, 미국은 분야별로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방식(sectoral approach)을 취함(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13, Chapter 5-8).

 ◦ 일반적으로 미국은 관련법에서 개인정보 사용 금지를 명시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 사용을 허용하는 편이나, 

EU는 법이 명확하게 개인정보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금지18)

 ◦ 최근 미국정부는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담은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

나(White House 2012, p. 1), 자율성과 유연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EU는 보다 강력한 개인정

보보호규정을 도입하고자 함(USITC 2013, 5-14~15). 

- [과세] 관세의 경우 무관세 원칙,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는 큰 틀에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나, 법인세 등 직접세 부과에 대해서는 EU와 미국의 입장 차이가 있음.

◦ 글로벌 디지털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은 시장자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직접세 부과 논의에 소극적인바,『인

터넷 조세면제법(Internet Tax Free Act)』19)의 효력이 지금까지 지속20)

◦ 반면, 디지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EU는 ‘구글세’ 논의 등 디지털 제품의 온라인거래에 대한 과세부과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

- [기업 규율] EU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현상을 시장왜곡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시장의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봄.

18) 미국 기업은 EU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규제와 요구조건으로 인해 EU 진출 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EU  
‧  미국 간 정보이동의 제약을 받음. 이에 EU와 미국은 EU의 개인정보 취급규정을 준수하는 미국기업을 인증하고,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허가하는 Safe Harbou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19) 1998년 10월 클린턴 정부 당시 인터넷 기반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인터넷 관련 분야에 대한 과세 부과를 

유예하는 법안을 시행하였으며, 5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2015년 10월 1일까지 관련 법안이 유효한 상황이며, 『영구적 

인터넷 조세 면제법(Permanent Internet Tax Free Act)』에 대한 논의도 전개된 바 있음.
20) 한상훈 외(2006), p. 2; 미 의회 법률정보 DB(www.congress.gov)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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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정책과제

정책과제 검토 배경 및 필요성

주요 전자상거래 대상국과의 소비자보
호 및 분쟁해결제도 조화

 ◦ 소비자 신뢰도 부족은 국제 전자상거래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소비자보호 및 분쟁 해결절차의 조화가 선결 과제 

주요 전자상거래 대상국과의 통관 및 
물류협력 강화

 ◦ 소규모 ‧ 소액 배송이 많은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국제 전자상거래는 일반

국제무역에 비해 배송비용에 더욱 민감(ebay 2012)

국가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제도 조화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협력

 ◦ 개인정보 보호 관련규범과 제도가 미흡한 국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개선을 위한 협력 필요성 

 ◦ 미국은 미국 플랫폼 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을 산업경쟁력으로 평가하는 반면, EU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

정 경쟁행위의 유형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부당한 가격차별과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독점적 사용에 대응한 EU 차원의 규제도입을 시사

  
■ 아태지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인접국의 제도와 전략을 주시하면

서 국제협력 및 중장기적 시장통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2014년에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북미를 추월한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중국의 높은 성장세

를 바탕으로 한 ‧ 중 ‧ 일 3국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함. 

- B2C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우 중국시장 규모는 2014년 중 4,262억 달러(세계1위, 전년대비 35% 성장)이며, 일본

(708억 달러, 14%)과 한국(331억 달러, 13%)도 각각 4위 및 7위를 기록함(eMarketer 2015). 

그림 6.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 그림 7. 지역별 전자상거래 규모
(단위: 10억 달러) (단위: 10억 달러)

 주: B2C 전자상거래 기준.
 자료: eMarketer 2012-14.

- WTO, FTA 등 국제논의 추이와 국내 제도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표 3]과 같은 정책과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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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정책과제 검토 배경 및 필요성

데이터 이동 자유화 및 데이터 위치 제
한조치의 완화·철폐 검토 

 ◦ WTO/FTA 협상 등 국제적으로 해당 이슈가 활발히 논의되는 중

기술 호환성 및 표준화 추진 
 ◦ 국가 ‧ 지역별, 장치별 기술 호환성과 표준화 수준은 소비자 효용과 직결

 ◦ 기술수명 주기와 산업발전을 고려한 글로벌 표준화 계획 수립 필요

플랫폼을 통해 생산된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

 ◦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므로, 특정 업체에 과도한 

정보가 집중될 경우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 필요

 ◦ 플랫폼을 통해 생산되는 정보의 영리목적 사용에 대한 국제규범 수립 필요성 

디지털 경제화 추세에 부합하는 부가가
치세제 개편

 ◦ 새로운 인터넷 사업모델 등장으로 인한 세제 개선 필요성 대두 

 ◦ 국제 논의의 초점인 ‘디지털 교역과 관련한 과세범위의 명확화’, ‘소비지국 

과세원칙’, ‘국내 및 해외 사업자간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부가세 법령 개정을 모색하고,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 개념, 과세범위 

등을 디지털 거래 활성화 여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 

디지털 전문인력 교육 ‧ 고용 지원정책에 
대한 국제협력

 ◦ 전문인력 양성관련 교육 ‧ 고용 정책은 디지털 경제발전의 기반

 ◦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와의 디지털 전문인력 교류협력 추진 필요

 ◦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 등 인력 및 서비스 교류 활성화 기반 조성 필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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